
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3조의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출자자(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공시합니다.

 -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한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범위 이내임

(단위: 백만원, %)

한도 잔액 미사용한도 19.6월말 19.9월말 증감 취급일 만기일 종류 평가액

주요출자자 예금보험공사 공공)일반자금대출 KRW 1,000,000   -              1,000,000   500,000 500,000 0 운전자금 2016.08.29 2019.08.28 2.34 - - 없음

주) 신용공여금액은 법령에 의거한 환산금액임(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4조 ②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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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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